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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의 무역액을 기록 

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확산 등 어려운 여건을 뚫고 거둔 실적이라 더욱  

값집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FTA는 우리나라 무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전 세계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글로벌 통상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 현지 바이어와 국내 진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중국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재 전 세계 6개국 13개  

KOTRA 무역관에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서는 FTA 홍보 및 1:1 상담은 물론, 수출 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성과도 자연스레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이제까지의 센터 지원활동을 공유하여 성공노하우를 전파하고,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센터가 지난 1년간 결실을 맺은 우수 지원사례 중 우리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은  

센터의 서비스는 물론 FTA 활용을 위한 알찬 실무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출의 벽이라도 FTA라는 사다리를 활용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

을 것입니다. 부디 본 사례집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수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랍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국내외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김  상  묵

|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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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해외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FTA  

활용에 대한 심층 상담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15건(52개국)의 FTA 협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협상

중이거나 서명, 타결 혹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총 78개국과  

FTA 협정국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지원 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담 직원 및 전문가 배치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정보제공

활용상담 애로지원

 FTA 홍보활동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FTA 활용 조사 및 정보제공

•국내외 매체(신문, 잡지 등) 광고

•�무역협회, KTR 등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 부스 운영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
FTA 자문단

기능별(법률 통관·회계 등), 산업별(화장품·식품 등) 

외부 전문가 자문지원

 FTA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내방객 및 유선, 이메일을 

통한 FTA 활용 상담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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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치지역  

현재 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 인도네시아 1개소, 콜롬비아 1개소, 태국 1개소, 인도 

1개소 등 총 6개국에 13개 센터가 현지 KOTRA 무역관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다롄

보고타

 

청두

방콕

호치민

자카르타

하노이
뉴델리

칭다오

톈진

상하이

광저우

국  가 지  역 개소연월

중 국

베 이 징 2015년   4월

상 하 이 2015년   4월

칭 다 오 2015년   4월

청 두 2015년   4월

광 저 우 2016년 12월

다 롄 2016년 12월

톈 진 2016년 12월

베 트 남
하 노 이 2016년   3월

호 치 민 2016년   3월

콜 롬 비 아 보 고 타 2017년   6월

인 도 네 시 아 자 카 르 타 2017년   9월

인 도 뉴 델 리 2018년   5월

태 국 방 콕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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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추진현황

① 한ㆍ칠레 FTA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② 한ㆍ싱가포르 FTA

 아세안 시장 교두보

③ 한ㆍEFTA FTA

 유럽시장 교두보

 *EFTA (서유럽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④ 한ㆍ아세안 FTA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⑤ 한ㆍ인도 FTA 

 BRICS국가 거대시장

⑥ 한ㆍEU FTA

 *EU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⑦ 한ㆍ페루 FTA

 중남미 진출 교두보

⑧ 한ㆍ미국 FTA

 거대 선진 경제권

⑨ 한ㆍ터키 FTA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⑩ 한ㆍ호주 FTA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⑪ 한ㆍ캐나다 FTA

 북미 선진시장

⑫ 한ㆍ중국 FTA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⑬ 한ㆍ뉴질랜드 FTA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⑭ 한ㆍ베트남 FTA

 우리의 제3위 투자상대국

⑮ 한ㆍ콜롬비아 FTA

 중남미 신흥시장 

발효국가

E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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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ㆍ중미 FTA

 -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SICA (중미통합체제 국가 중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콰라과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 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 예정

① 한중일 FTA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② 한ㆍRCEP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③ 한ㆍ에콰도르 SECA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④ 한ㆍ이스라엘 FTA 

 창조경제 모델국

⑤ 한ㆍMERCOSUR FTA

 남미 최대시장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① 한ㆍ멕시코 FTA

 북중미 시장 교두보

② 한ㆍEAEU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③ 한ㆍGCC FTA

 자원부국, 기업 선호도 1위 (2015년 기준) 

 *GCC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서명/타결 국가 협상 중 국가

EAEU

재개, 개시, 여건조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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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FTA의 수혜 효과와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설명회, 이동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양한 박람회와 전시회에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기업인과 해외바이어

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FTA 수혜품목의 관세 절감 지원, 수출 성약 등 우리 기

업이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 FTA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체결국과 FTA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베이징, 하노이 등 13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총 79회의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했고, 약 4,300여 명 이상의 현지진출 기업인 및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습니다.

 

3-2. 이동상담회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현지 기업 밀집지역(공단 등)에 직접 방문하여 이동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 효과를 홍보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하여 FTA를 활용한 한국 제품의 수입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활용설명회 한중 통상 비즈니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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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TA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다양한 기업과 바이어들이 모이는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FTA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FTA 홍보 및 활용을 비롯해 기타 실무

를 진행하며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

원하고 있습니다. 

뉴델리 지역 CEPA 협정 이동상담회 인천광역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연계 한-베FTA 이동상담회

2018 강서구 동남아 무역사절단

CCPIT 개최 세미나 연계 
한중 FTA 홍보부스 운영

태국 방콕 한국 우수상품전 
참가기업 대상 FTA 이동 데스크 운영

2018 상하이 유아용품 박람회

2018 태국 방콕 전기자동차 
전시회 FTA 헬프데스크 운영

2018년 충남 중국 무역사절단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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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활동

무역관 뉴스레터 홍보

3-4. 온라인 홍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FTA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

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http://news.kotra.or.kr) 뿐만 아니라 위챗 플랫

폼(중국 지역)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FTA 관련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FTA 활용 방

법에서 홍보 행사에 관한 정보까지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현지 바이어 및 

무역 일선에 있는 기업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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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FTA활용 애로해소 지원

FTA 홍보 및 정보 제공 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FTA 활용 애로사항 해결 역시 FTA 해

외활용지원센터가 돕고 있습니다. 무역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수출

성약을 지원하며, 2018년 한 해에 실시한 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 건수는 201건에 이릅니

다. 필요 시 전담 직원이 현지기관을 방문하거나, 주재국 공관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

결해 주기도 합니다.

 

중국 CCPIT 업무협의

중국 현지기업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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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TA활용 컨설팅관 운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국내외 KOTRA의 대표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FTA활용  

컨설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관에서는 전담 관세사와 진행하는 1:1 FTA 컨설팅 및 FTA활용 미니세미나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Trade Navi’ 웹사이트를 활용해 직접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보는 ‘FTA활용 체험’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 K-Beauty 엑스포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2018 수출첫걸음 종합대전

2018 K-Licensing 로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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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년 주요 활동

① 사업 실적

설명회 및 세미나 79회, 이동상담회 75회,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111회 등 FTA 

활용을 위한 해외 홍보 지원

 

 

② 컨설팅 실적

2018년 한 해 동안 총 3,454회의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및 무역 지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17년

2018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6292,446

3,454

설명회 및 세미나  ■

이동상담회  ■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

0 20 40 60 80 100 120

2017년

2018년

79

75

111

25

5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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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컨설팅 유형

관세율(41.1%), FTA 활용절차(17.0%) 및 FTA일반정보(16.7%)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 

FTA일반정보

577(16.7%)

FTA 활용 수출 애로 

42(1.2%)

기타 138(4.0%)

통관 59(1.7%) 비관세장벽 32(0.9%)

관세율 

1,418(41.1%)

세관 및 세제 

171(5.0%)

 FTA 

활용 절차 

588(17.0%)

원산지(기준, 

증명, 판정) 

429(12.4%)

컨설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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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SNS 플랫폼을 통해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SNS 구독으로 무역 핫 이슈 공

유, 투자 가이드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독방법 

특히, 메인메뉴 중 [질의응답(实用问答)]에서는 1) 온라인 상담 2) HS코드 검색 3) 원산지증명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SNS 플랫폼 (중국지역) 

1. 위챗 화면 진입 후 우측 상단 

    '+' 터치 후 '친구 추가' 터치 

2. 맨 밑 “公众号” 터치 3. “KOTRA贸易资讯” 

      입력 후 검색

4. “关注“ 터치 후 구독 완료

5. 인사말 및 위챗 메뉴 사용 설명 6. 메인메뉴 7. 사이드 메뉴 8. 오전 8시 구독자 에게 뉴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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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중국 최초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서비스업 전국 1위’ 의 도시이다. 중국판 실리콘 

밸리인 중관춘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업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숫자 역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FTA에 대한 안내 및 관세절감,  

무역통관 등을 지원하며 베이징을 거점으로 한 기업들의  

무역 확대를 돕고 있다. 

중국 China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01



주    소	 (중문)	北京市	朝陽區…	望京宏泰东街浦项中心29层(W000575)	

	 (영문)	Pu	Xiang	Zhong	xin,	Chaoyang	Qu,	Beijing	Shi,	China

전    화	 (86-10)6410-6162	(ext.	70)

팩    스	 (86-10)6505-2310,	6410-6090	

e-mail	 717132@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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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품목분류로�
수출통관�시간�절약하기

동일한 품목이지만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입시 상대국

의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이다. 올바른 품목분류는 통관절차를 간단하

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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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D사 / 커피자동판매기



품목 분류가 다른 커피 자동판매기와 커피 제조머신

커피자동판매기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D사는 원두그라인더, 물 끓이는 기계 

및 첨가 원료로 구성된 기계를 만드는 곳이다. 제조보다는 ‘판매’쪽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자동판매기에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QR코드 스캔 결제기능을 추가하여 중국 시장 공

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바이어를 찾아 수출을 개시하려 하니 문제가 발생했다. 수출예정 제품에 

대하여 D사와 중국해관이 해석한 품목분류가 달랐던 것이다. 자사 제품을 자동판매기

(HS 8476.81)로 생각한 D사와 달리 중국 해관에서는 이를 일반 커피머신(HS 8516.71)

으로 분류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이 자동 판매보다 더 우선인 기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었다. 중국 대중의 편의를 위해 채택한 QR 결제가 원인이었다. 직접 돈을 넣는 것이 아니

어서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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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는 품목분류

이에 D사는 부랴부랴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베이징 센터”라 함)를 찾았다. 만

약 중국 해관이 요구하는 대로 일반 커피머신으로 HS code를 신고하게 되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베이징 센터는 품목 분류 결과, 해당 제품이 커피 기계보다는 자동 판

매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8476호 호해설에 따르면, 자동판매기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바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

지의 기계를 분류한다(This heading covers the various kinds of machines which 

supply some kind of merchandise when one or more coins, tokens or a magnetic 

card are put in a slot)”라는 규정이다. 

중국 해관에서는 호해설에 명시된 코인·토큰 등이 삽입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일반 커

피머신으로 분류하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QR코드는 결

제수단의 하나로 충분히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베이징 센터는 QR코드 역시, 코인·토큰 또는 자기카드의 종류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

기에 해당 호해설도 동일한 시각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중국 강제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중, 가정용 전기제품·특정IT 제품 등에 대하여 수입하기 

전에 인증을 받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인증마크

는 좌측과 같다.

CCC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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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권 해석을 철회한 중국해관

베이징 센터의 끈질긴 주장에 고민을 하던 중국 해관은 최종적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철회했다. 결국 D사는 본래의 자동판매기(HS 8476.81)의 HS Code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게 되어,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동일한 HS Code을 사용하

게 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HS개정과 기술발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율표, 즉 HS는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개정

된 바 있다.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른 요즘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HS가 이러한 제품

군을 실시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을 통한 품목

분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품목분류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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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으로�일타쌍피,�
관세와�증치세�더불어�줄이기

잘 버는 것 못지않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하

지도 못한 돈이 나갈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세금이라도 야무지게 아낄 수 있다면 회

사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

베이징 / J사 / 인테리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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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중국의 증치세

한국에서 인테리어 필름을 제작하고 있는 J사는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기

회를 살펴왔다. 중국의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필름 시장 역시 함께 커지고 있었

기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국 현지 진출에 힘을 쏟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J사가 먼저 찾은 곳은 베이징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베이징 센터”라 함)였다. FTA를 활용시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

른 진출 기업에게서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다. 

베이징 센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 J사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중국의 

증치세 인하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증치세

상품의 판매, 용역제공, 상품 수입 시에 발생하는 간접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증치세는 화물과 가공·수리 등 특정 용역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 그리고 모든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가 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FTA 활용으로 관세가 줄면 더불어 줄어드는 증치세

J사의 주력 품목인 인테리어 필름은 제품의 폭이 넓다. 이런 모양의 필름은 대부분 HS 

3919.90에 해당된다. 

이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6.5%이지만, FTA를 활용할 경우에는 4.7%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대로 1%의 증치세 인

하가 적용된다면 좀 더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증치세는 관세를 과세표준의 일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줄면 자연히 증치세도 줄

게 된다. 때문에 FTA를 활용하기만 해도 증치세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

릴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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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계산방법

(CIF value+수입관세+소비세) × 증치세율

*  CIF Value :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화물의 총 가격

** 소비세 : 특정 소비재에만 부과되는 일종의 개별소비세 성격의 간접세

세금 절약과 수출 이익 달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FTA

이에 J사는 베이징 센터로부터 FTA 활용에 대한 조언을 받아 한국 본사에 원산지증명

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FTA를 활용해서 관세나 조금 절감하려던 것이, 중국 정부의 법

령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필름을 수출해서 얻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세금을 줄이면서 절약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

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J사는 요즘도 종종 알아야 할 추가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

해 베이징 센터를 찾고 있다. 

•�물품판매, 물품수입(정감세율분 제외)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을 제공

개혁 전후 증치세율 및 과세업종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기초 통신·우편 서비스

•양식, 식용식물유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서비스업(TV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

대·생활 서비스)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기존 세율 변경 후 세율

16%

10%

6%

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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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급된 J사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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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는 2017년 기준, 대중무역 수출의 42%를 차지한 

곳으로 한국 대중무역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세계적 물류 

중심지로서 동북아지역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는 상시 애로상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전파를 위주로 난징과 항저우 등 인근 

무역관과 연계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화동지역 전반을 

관할하며 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앞장서는 중이다.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02

중국 China



주    소	 (중문)			中國	上海市	興義路	8號	上海万都中心	3110室(200336)		
大韓貿易投	資振興公社	上海代表處	

	 (영문)		KOTRA	Shanghai(KOTRA	China	Head	Office),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전    화	 (86-21)5108-8771	(ext.	141)

팩    스	 (86-21)6219-6015,	6236-8211		

e-mail	 716464@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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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외국인도수출,�
정확한�정보�확인은�필수

무역이라는 것이 꼭 두 나라의 주고받기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삼자 

무역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를 갖기도 하므로 나라별 현황과 해

당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이익 창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하이 / J사 / 섬유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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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도 활용할 수 있는 FTA

J사는 중국에서 기계를 구입 후, 베트남에 

판매하는 외국인도수출을 진행하는 회사이다. 

한국에서는 결제만 진행한 후 중국업체로부터  

B/L을 받고 이를 다시 Switch B/L로 변경한 

후 해당 물품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수출하기 

때문에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받는 셈이 된다. 

이렇게 외국인도수출을 하다 보니 J사의 경우, 한국-중국 혹은 한국-베트남간의 무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FTA활용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였다. 

Switch B/L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B/L의 형태이다. 원 수출자(선적자, 실제 공급자)가 B/L에서 공개되는 경우에 

수입자가 중계 수출자를 배제하고 원 수출자와 거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이다. 원 수출지

에서 발행된 B/L을 Surrender하고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변경하여 만든 B/L이며 위의 사례와 같이 외

국인도 수출을 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바이어의 갑작스런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요구

그렇게 수출을 진행하던 어느 날, J사는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게 

되었다.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으니 아세안-중국 FTA 원

산지증명서(아세안-China Free Trade Certificate of Origin)를 달라는 것이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함은 물론, 대금 결제까지도 차례로 막힐 

상황이었다. 거기에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의해 계약 파기 및 미래 계약분까지 취소 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급박한 마음으로 J사는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상하이 센터)를 찾아왔다. 

외국인도수출이란?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나 물품은 국내에

서 수출 통관이 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외

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는 거래방식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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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하이 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중국 업체의 원산지

증명서를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세안-중국 FTA에 필요한 Form E

상하이 센터는 상하이 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연락해서 아세안-중국 FTA에 따

른 Form E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orm E는 아세안과 중국 간에 맺어진 FTA

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의미한다. 

상하이 센터는 J사에게 Form E의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제3자 인보

이스가 작성(판매국-한국, 선적국-중국, 수입국-베트남)되므로, 13번 란에 Third Party  

Invoice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을 강조했다. 7번 Description란에도 Third party 

invoice(제3자 인보이스-물품 수출자가 아닌 타인이 작성한 상업송장)임을 기재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9번란의 FOB가격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판매하는 FOB가격이 아닌, 중국 현지

에서 생산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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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의 RVC 40%와 원산지판정방법이 유사해서 이전에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인 Form AK 및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있던 J사는 상기 조언을 통해 신속하게 Form 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J 사는 

베트남 바이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고 원활한 무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RVC (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RVC는 역내가치포함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의 약어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이다. 제품의 가격(보통 FOB Price)대비 역내국의 부가가치(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

이 집적법과 공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적법 공제법

RVC  =                           
VOM

FOB
× 100% RVC  =                           

FOB - VNM

FOB
× 100%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

함한다.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

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

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

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

에 확인된 가격이다.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RVC

비원산지 재료비율이 60%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역으로 원산지 가치 비율이 40% 이상임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한-아세안 FTA의 RVC 40%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FOB Price

Value of

Non-ACFTA materials

Value of materials of

Undetermined origin
+

×100 % ＜ 60%

Therefore, the ACFTA content : 100% - non-ACFTA material = at leas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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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For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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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도조건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운송부담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을 정형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전문용어

알아두기

약 어 설    명

EXW 공장인도조건(Ex works)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FCA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 매도인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

담하는 무역거래조건.

FAS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위나 본선 옆에서 물

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

FOB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때

까지만 운임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CFR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

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

CIF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

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arriage paid to)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의 책

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

하면서 운송비 및 보험료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DAT

도착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al) : 물품이 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상태로 수입자

의 지정목적항이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

로 보는 조건

DAP

목적지 인도조건(Dellivered at place)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매

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까지 인도하는 조건. 이 때, 운송은 매도인이 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함

DDP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서 지정터미널에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보는 조건. DAP 조건에 추가

로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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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설득으로�원산지�
증명서�소급발급까지�척척

FTA는 사후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출 건에 대한 자료들이 필

요한데, 중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과정이 복잡하다. 그럴 때는 각 지역

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하이 / A사 / 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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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거부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소형 펌프

를 수입하던 중, KOTRA를 통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FTA사후적용이 가

능하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간 중국과 거래하면서도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았던 A사

는, 이제라도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출자에게 과거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

급을 요청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뜻밖의 것이었다. 중국 공급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전달이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발급”이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CCPIT 직접 방문으로 협상 시작

당황한 A사는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상하이 센터)를 찾아와 고충을 토로했다. 

A사의 설명을 들은 상하이 센터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어 고심에 빠졌다. 다행인 것은 원산

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CCPIT(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경우 민관기관이어서 협상이나 설득이 비교적 용이

한 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는 곧장 원저우 세관과 발급기관인 CCPIT측에 연락을 취해서 FTA규정과 기

존에 소급 발급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샘플들을 보여주고 소급 발급 자료를 요청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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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함께 가져갔던 영문 한-중 FTA 규정을 강력히 어필하며, 선적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

지 않았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자주 확인하지 않는 영문본 문서라서 발급 거부한 중국 행정 기관 

직접 설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발급 사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중국 행정 기관은 

내부 규정을 주로 참조하고 한-중 FTA 영문본과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자주 확인하지 않

는 편이다. 규정 준수를 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무작정 발급해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상하이 센터는 중국 생산자의 BOM(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s)을 제시해주

고, 그 자리에서 원산지 판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었다. 상하이 센터의 도움으로 A사는 

애로사항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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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중국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2018년 8월 20일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질검총국에

서 해관총서로 변경되었다.

기 존 변 경

질검총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원산지증명서 발급 해관은 해관 총서의 산하 42개 직속 해관이다.

중국 해관총서 42개 직속해관

해관명 해관영문명 해관명 해관영문명

北京海关 Beijing	Customs	District 武汉海关 Wuhan	Customs	District

天津海关 Tianjin	Customs	District 长沙海关 Changsha	Customs	District

石家庄海关 Shijiazhuang	Customs	District 广州海关 Guangzhou	Customs	District

太原海关 Taiyuan	Customs	District 深圳海关 Shenzhen	Customs	District

呼和浩特海关 Huhehaote	Customs	District 拱北海关 Gongbei	Customs	District

满洲里海关 Manzhouli	Customs	District 汕头海关 Shantou	Customs	District

大连海关 Dalian	Customs	District 黄埔海关 Huangpu	Customs	District

沉阳海关 Shenyang	Customs	District 江门海关 Jiangmen	Customs	District

长春海关 Changchun	Customs	District 湛江海关 Zhanjiang	Customs	District

哈尔滨海关 Harbin	Customs	District 南宁海关 Nanning	Customs	District

上海海关 Shanghai	Customs	District 海口海关 Haikou	Customs	District

南京海关 Nanjing	Customs	District 重庆海关 Chongqing	Customs	District

杭州海关 Hangzhou	Customs	District 成都海关 Chengdu	Customs	District

宁波海关 Ningbo	Customs	District 贵阳海关 Guiyang	Customs	District

合肥海关 Hefei	Customs	District 昆明海关 Kunming	Customs	District

福州海关 Fuzhou	Customs	District 拉萨海关 Lasa	Customs	District

厦门海关 Xiamen	Customs	District 西安海关 Xian	Customs	District

南昌海关 Nanchang	Customs	District 兰州海关 Lanzhou	Customs	District

青岛海关 Qingdao	Customs	District 西宁海关 Xining	Customs	District

济南海关 Jinan	Customs	District 银川海关 Yinchuan	Customs	District

郑州海关 Zhengzhou	Customs	District 乌鲁木齐海关 Urumqi	Customs	District

자료원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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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는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해운과 내륙향 물류가 발달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이다. 일찍부터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라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때문에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에서도 이에 맞춰 한중 경제협력 

단지 건설 등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과 전문 바이어가 많이 참가하는 전시회, 

박람회에서 한중 FTA집중 홍보 및 상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03

중국 China



주    소	 (중문)	中國	山東省	青岛市	市南区	燕儿岛路10号	凯悦中心9层905	

	 (영문)		905,	9F,	Capland	Center,	No.	10	YanErDao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266071,	P.R.China

전    화	 (86-532)8388-7931	(ext.	505)

팩    스	 (86-532)8388-7935		

e-mail	 wangyaon@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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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한-중�무역환경,�
FTA�관세혜택으로�이겨내기

단기간 큰 금액을 수출입 하는 것도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

로 거래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업 이윤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매일 급변하는 무역 

시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만나보자

칭다오 / M사 / 유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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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인한 뜻하지 않은 무역 갈등

유자차를 생산, 판매하는 M사는 2017년 6월 웨이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많

은 바이어를 만났다. 이후 그 중 한 업체인 중국의 R사가 M사의 제품을 맘에 들어 해서 소

량의 샘플을 수입 후 시장 반응을 살폈고, 다행히 시장 반응이 좋아서 R사는 M사의 제품

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

려던 찰나,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사드 갈등이었다. 사

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하

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한국 수입품

간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였다. 

당장 수출을 앞두고 있던 M사로서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의 구축이 무엇보

다 급하고 중요했다. 

지속적인 관세 인하 혜택을 위해 필요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이에 M사는 처음에 바이어를 만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칭다오 무역관의 칭다오 FTA활

용지원센터(이하 칭다오 센터)를 찾았다. 칭다오 센터는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당시 20%)

에 비해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관세율이 18.7%이며 점진 철폐로 지속적으로 관세혜

택을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M사의 경우 이미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가지고 있었지

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는 신규 발급이 필요했다.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관

세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덤핑조사 등을 목적으로 요구되는 원산

지증명서라서 향후 M사가 자사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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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이룬 장기계약 성사

이에 M사는 요동치는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사의 제품력을 믿고, 한중 FTA원산

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때도 칭다오 센터는 유자차의 한국 HS Code(HS 2008.30)와

는 달리 중국으로의 수출 HS Code는 HS 2106.90 임을 주지시켜 혹시 있을지 모를 실

수를 방지해주었다. 칭다오 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M사는 R

사에 이를 전달하고 센터가 정리해주었던 각종 혜택과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피력했다. 

그 결과, 작년의 첫 계약과는 달리 2018년도에는 전년 계약액 대비 6배가 넘는 발주를 

받을 수 있었다.  

관세율 인하폭과 원가 절감 효과

관세율이 1~2% 정도 낮아지는 것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저가 소비재가 아

닌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과 같이 계약금액이 수백~수천억에 달하는 산업군은 얘기가 달라진다. 2.5%

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도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나, 수출규모가 매우 크므

로 FTA 관세혜택이 상당하다. 저가 소비재라 하더라도 향후 계약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고정원가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중국 MFN세율(기본세율) 인하

2018년 7월부로 중국정부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총 1,4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율(평균 

15.7% → 6.9%)을 인하 발표했다. 이는 2015년부터 총 5차례 진행된 중국정부의 자발적인 시장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비정기적 MFN 세율 인하가 발표될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자는 

이와 관련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소비재 분야에 대한 관세

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급 수출품 시장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48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M사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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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매칭부터�해외인증�안내까지,�
꼼꼼한�가이드로�수출길�활짝

해외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 무역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해외

의 믿을만한 파트너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국내 기업 정보를 

제대로 해외 기업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꼭 필요하다.  

칭다오 / W사 / 판넬,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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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과 거래를 원했던 중국 업체

중국 업체 W사는 각종 합성수지를 수입해서 판넬, 보강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칭

다오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고품질의 에폭시 수지를 

수입하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기업의 정보가 필요했기에 수소문을 통해 칭다오 무역관의 

FTA 활용지원센터 (이하 칭다오 센터)를 찾아왔다. 

이에 칭다오 센터는 W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여러 화학업체를 알아보고 그 리스트

를 전달해주었다. W사가 수입절차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한국은 화학공업이 발달하

여 에폭시 수지(HS 3907.30)의 경우 한국에서 전 공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며 주요 원재

료인 에피클로로히드린이나 비스페놀류 또한 한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이로 인해 한-중 FTA원산지규정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정보를 전달했다. 

한-중 FTA 활용을 통해 4.7%의 관세 적용이 가능한 에폭시 수지

센터가 소개해 주었던 화학업체는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하면서 FTA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터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한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

었다. 

에폭시 수지의 원산지규정은 CTH(4단위 HS Code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Heading)인데, 제품의 HS Code은 HS 3907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각 원재료는 기초 화학물이 분류되는 제28류 또는 제29류에 해당하는 물질들

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이 품목의 MFN세율

이 현재는 6.5% 이지만,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시 추후 4.7%로 적용이 가능하게 될 

터였다.  

Ⅱ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 51
|  중

국
  |  ③

 칭
다

오
 FTA

활
용

지
원

센
터



원산지결정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HS Code변경기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각 비원산지(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서

로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국산 원산지 재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아래의 BOM으로 예를 든다면, 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동일한 HS Code 4단위를 가진 재료가 하나

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CTH를 충족한 것이다. 

제   품 재   료

제품명 HS Code 재료명 원산지 HS Code

에폭시수지 3907.30

epichlorohydrin 중국 2901.30

Bisphenol A 일본 2907.23

Tetra bromo 

bisphenol-A
일본 2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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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안내 뿐 만 아니라 MSDS 서류까지 알려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여기에 더불어 칭다오 센터가 W사에게 강조한 것은 한-중 FTA 원산지규정 외에도 물

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불리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였다. MSDS는 화학물

질을 만드는 기업이 제품 구성 물질과, 주의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이다. 

사실 에폭시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기에 수입 시 반드시 검험검역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때 꼭 필요한 서류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인데 처음 해외거래

를 시작한 W사의 경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만약 설명을 듣지 않고 진행했으

면 추후 당황하여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이 뻔했다. 

칭다오 센터는 한국 수출자에게 직접 MSDS를 전달받아 W사에게 전해주었다. 더불어 

원했던 한국 업체 리스트는 물론이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알차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왜 그런 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와 이를 통해 무역에서 어떤 이

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챙겨 들은 덕에 무사히 한-중FTA활용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

었다. 

품목분류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은 명칭과 외관, 형태와는 달리 그 구성성분을 알지 못한다면,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없

다. 예를 들어, 고무제품은 제40류에 분류되는데, 외관상 고무(Rubber)로 보이더라도 실리콘 고무(HS 

3910), 염화고무(3913) 등은 일반적인 명칭과는 달리 품목분류 목적상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 제

품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MSDS는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정보가 포함되어, 이러한 품목분류 오

류를 바로 잡아주는 기초자료로 볼 수 있다. 화학제품의 원산지판정시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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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는 중국의 서부 내륙시장 진출의 거점도시이다. 내륙 

개발 확대로 서부 내륙의 금융, 교통, 경제, 신흥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되고 있다. 이미 쓰촨성 내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16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에 청두 FTA활용지원센터는 중국의 서부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FTA 이동상담회 및 헬프데스크 등을 

통한 FTA활용 지원을 하고 있다. 

청두 FTA활용지원센터04

중국 China



주    소	 (중문)	中國四川省成都市錦江區…順城大街8號中環廣場2座29層	

	 (영문)		29/F	Tower	2	Plaza	Central,	Shuncheng	Dajie,	Jinjiang	District,	
Chengdu,	Sichuan	China

전    화	 (86-28)8672-3501	(ext.	103)

팩    스	 (86-28)8672-3507			

e-mail	 zoulu@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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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가격�인하�압박,�
FTA로�활로를�찾다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속해오던 거래에 집중하느라 새롭게 FTA

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FTA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꽤 

넓어서, 가까운 무역관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관세 절약 

등에도 활용 할 수 있다.

청두 / R사 / 강철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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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트너사의 가격 인하 압박

R사는 강철자재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이다. 특히 방진 기술이 적용된 특수 자재를 중

국 쪽으로 수출하는데 최근 쓰촨성 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수요가 크게 늘었

다. 늘어나는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2017년 청두에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후 얼

마 되지 않아 쓰촨성 내의 대기업 및 국영 기업까지 납품을 확대할 만큼 사업이 성장했다. 

꾸준히 연마해 온 기술력이 가져 온 쾌거였지만 2018년 2월, 중국 파트너사인 P사의 

가격 재협상 요청을 받으면서 고민이 생겼다. 첫 번째로는 심한 가격 인하 압박이었고 두 

번째는 많은 물량으로 거래를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중국 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결국, R사는 고민 끝에 청두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청두 센터)를 찾았다. 이미 과거에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한 번 청두 무역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청두 센터를 찾으면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수입단가를 낮추려면 FTA를 활용해서 관세를 절감해야 하지 않을까 했던 R사의 생각

은 청두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옳은 판단임이 드러났지만, 진짜 문제는 R사에 FTA관리 

인력이 없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두 센터는 이미 쓰촨성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R사가 사업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R사가 수출하는 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HS Code변경기준)인데, R사의 생산 공법 등을 

감안할 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R사는 일반 형강을 매입한 후 조형하는데 이러한 원재료의 세번은 7308호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된다. 결국 CTH를 무난히 충족할 수 있는 제조공정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수월할 것이라는 게 청두 센터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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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구조와 HS Code변경기준

플라스틱, 고무, 철강, 비금속제품 들은 HS 구조가 가공도별로 구분되어 있다. 가령, 일차제품 형태의 

플라스틱은 HS 3901호 ~ HS 3914호로 분류되고, 이를 가공한 상품들은 HS 3915호 ~ HS 3924호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한 것이 HS Code변경기준인 것이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

한 재료의 외형에 가공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산품은 HS Code변경기준을 충

족하기 매우 쉽다는 뜻이 된다.

FTA를 통해 줄어든 세율로 가격인하 압박 극복

청두 센터의 생각은 정확했다. R사의 경우 원재료의 양이 5가지 미만이라 원산지결정기

준 뿐 아니라 BOM이나 제조공정도 작성이 손쉬운 편이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증빙

서류 구비도 빠르게 이루어졌고 원산지증명서 역시 단시간에 발급받을 수 있었다. 

R사 제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4%이지만 한-중 FTA를 활용하면 관세율이 0.8%로 줄

어든다. 관세율이 줄어든 만큼 가격 협상을 약속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셈이다.

센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돕는 것 외에도 중국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각종 사

전심사 신청 시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도 알려주었고, 덕분에 R사는 당황할 

일 없이 중국 해관에 등록된 중국 수입자를 통해 사전심사까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R사는 파트너사인 P사와 무사히 계약 갱신까지 마무리하고 지금도 활발

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해관 사전판정제도

2018년 2월부로 중국 해관의 “사전판정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품목분류·원산지·

가격 사전심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사전심사제도가 해당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 직속 해관에서

만 결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 새로 시행되는 사전판정제도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전국해관

에서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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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발급�실수도�
만회할�방법은�있다

청두 / H사 / 치과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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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발급된 서류를 수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 서류가 무역

에 관한 것이면 더 힘들어진다. HS Code 한 자리, 글자 하나에 따라 각종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할 때 더 꼼꼼히 보아야 하고 수정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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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끝자리의 두 개 숫자 차이로 받지 못하게 된 관세 혜택

H사는 치과용 기구를 제작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쓰촨성 지역의 치과용 기구 

업체에 납품하다가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중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쯔양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치과용기기는 본래 기본 관세율이 4%이지만 한-중FTA를 활용하

면 관세가 0.8%까지 낮아진다. H사는 청두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청두 센터)를 통해 해

당 정보를 파악하고 한-중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던 원산지증명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H사가 

수출하는 치과용기기는 HS 9018.49로 분류되는데, HS 9018.90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

급된 것이다. 끝자리 숫자 두 개 때문에 완전히 다른 품목이 되어 버렸고 관세 혜택도 받

지 못하게 되었다. 발급 담당자의 실수인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발급이 되어

버린 증명서의 수정 가능 여부였다.  

기존 원산지증명서 삭제 후 송부할 수 있는 신규 증명서

마음이 급해진 H사는 우선 원산지증명서재발급부터 진행을 했다. 제대로 된 코드로 재

발급을 한 후 송부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CO-PASS)

상 전자 파일 전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관 담당자는 이미 중국 현지 해관에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명서가 삭제되어야 새로운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현지 해관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도, 삭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결국 고민 끝에 H사는 청

두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

(CO-PASS)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양국 간에 교환·관

리·지원하는 표준시스템으로 자료교환뿐

만 아니라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

해 모니터링이 손쉽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가 대폭 이루어

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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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산지증명서 삭제를 위한 기본 세율의 보증금 납부

H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청두 센터는 과

거 유사 사례를 해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에서는 H사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했던 곳이 있었고,  

그 때마다 중국 해관의 CO-PASS에서 기

존에 전송된 원산지증명서를 삭제하여 처

리했던 경험이 있었다. 기존 사례를 가지고  

청두 센터 담당자는 현지 법인 담당자와 함

께 해당 해관을 찾아갔다. 과거에 해결했던 

사례를 들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 꽤 유

효하게 작용해서 해관에서도 금세 수긍을 

해주었다. 이에 현지 세관은 기본세율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 기존 원산지증명

서의 기록을 삭제해주었다. 여기서 보증금은 세관에 현금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

면 된다. 보통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세금을 면세 받는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세금

의 합계 금액만큼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통관을 허용하는데 FTA를 적용하는 물품도 이와 

동일하다. 보증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수입절차를 재빨리 

완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보증금은 납부해야 한다. 

H사는 보증금 납부 직후,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했고 기존 관세 혜

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해관 담보의 제공사유

관세 추후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입시 화물의 종류나 가격·증빙서류 등이 확정되지 않거나 감면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임시수출입화물·가공무역방식의 보세화물, 위법

혐의가 의심되는 화물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중국 내국법에 따라 제재대상인 경우(e.g. 지식재

산권 침해물품,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도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KOTRA 무역관 등과 담

보제공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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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는 한중 교역액의 약 1/4을 차지하는 무역거점이다. 

대표적인 전시회나 박람회가 많이 열리며 바이어의 출입이 

많다. 매년 두 번에 걸쳐 개최되는 캔톤페어의 경우 국내 5~60

개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FTA활용상담수요도 많은 편이다.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는 바이어와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통관, 인증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05

중국 China



주    소	 (중문)		中國廣州市天河區	天河路	208號	天河城大廈	2904-2907A	號		
(郵編	:	510620)

	 (영문)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510620,	China	

전    화	 (86-20)2208-1939

팩    스	 (86-20)2208-1636		

e-mail	 717087@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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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약,�국가별�상이한�
HS코드�확인부터

조미김은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의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

이 조미김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미김에 관한 HS Code 이슈

는 종종 제기된다. 나라별 코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월한 조미김 수출의 

첫 걸음임을 잊지 말자. 

광저우 / H사 / 조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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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된 조미김 수출, 혼란스러운  HS Code

우리나라의 조미김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수출 품목이다. 밥 반찬으로 먹는 우리나라

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간식이나 안주 등으로도 인기가 많다. 이를 반증하듯 2018년 상

반기에는 조미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

으로 사랑받으면서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호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H사 역시 그런 기업 

중 하나이다.  

나름 FTA에 대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무역업을 하던 H사는 어느날 곤란한 문제

가 있다며 광저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광저우 센터)를 찾아왔다. 자신들이 기재한 

HS Code가 자꾸 오류가 난다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조미된 김의 상반기 수출 추이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미국

중국

일본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3,241만 3,702만(14.2%) 4,698만(26.9%)

(단위 : 달러)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 관세청

2,968만 2,845만(-4.1%) 3,425만(20.4%)

1,863만 2,404만(29.0%) 2,897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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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HS Code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 조미김

광저우 센터로서는 익숙한 질문이었다. 벌써 수년째 조미김과 관련된 HS Code를 홍보

해왔지만 여전히 헷갈려하는 기업이 많은 까닭이었다. H사는 그동안 조미김의 HS Code

가 2106.90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광저우 센터와의 상담에서 중국에서는 조미김을 

‘조제 식료품’ 이 아닌 ‘식물의 가공품’ 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당연

히 HS코드도 달랐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식물의 가공품에 해당하는 HS 2008.9931.00 라는 코드도 세계관

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결정에 따라 또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

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로 조정된 조미김의 최종 HS Code는 2008.99였다. 

이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조미김 수출시에 HS Code로 2008.99

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었다. 그 동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조미김을 

HS 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한 타 국가의 상당수가 

HS 2008호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이 부분이 반영

된 결과였다. 덕분에 그동안 수출과 수입시에 각각 다른 HS Code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

리 이제는 하나의 HS Code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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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의 품목분류

2018년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HS Commitee) 60차 회의에서는 조미김의 품목분류를 

2106.90호가 아닌 2008.99호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HS Code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는 관세관련 법규과 절차를 전 세계적으로 표준

화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의 산하 HS위원회는 품목분류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조직이다.  

HS Code 수정과 라벨 준비 등의 실무도 도와주는 센터

광저우 센터의 설명은 들은 H사는 정보를 받아들여 혹시 발생할지도 몰랐을 품목분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관세기구 결정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실제 

기업들이 소식을 듣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H사의 경우 

다행히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식품 사전심사 제도, 필수 라벨 표기 사항

도 꼼꼼하게 살피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H사는 광저우 센터의 도움으로 코드 수정 및, 중문 라벨 준비 등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 실무를 차근차근 챙기며 무역을 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 필수 라벨표시 사항

No 표기사항 No 표기사항

1 식품명/원산지 6 생산업체가 적용한 제품 표준코드

2
생산업체 명칭 및 주소, 연락처,  

대리인 정보
7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

구할 경우)

3 생산일, 품질보증기간, 저장방법 8 식품생산허가(SC) 번호

4 순 중량, 고형물 함량(정량포장일 경우) 9 중문 주의사항 또는 경고마크

5 영양성분 표시 10 수출국 식품 위생인증 로고

중국으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필수 라벨 표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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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에�따라�상이한�HS코드,�
정확한�품목�분류의�필요성

품목이 하나면 그 품목의 HS Code 역시 단일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하위 품목별로 각각 HS Code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별도로 품목을  

나눠 HS Code를 적용해야 한다. 

광저우 / D사 / 꽃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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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FTA활용

D사는 꽃 포장지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국내 시장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 시장으

로의 진출을 꾀하던 중, 2017년 종합무역사절단 참가를 통해 광저우 지역에 바이어를 확

보했다. 

D사가 생산하는 꽃 포장지는 직물 형태로 HS 5903.90로 분류된다. 당연히 해당 HS 

Code로 수출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광저우 FTA활용

지원센터(이하 광저우 센터)에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포장지의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나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양국간의 HS 5903.90호의 비교

한국 중국

5903.90-0000

기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903.9010.00 Insulating cloth or tape

5903.9020.00 Imitation leather

5903.9030.00 Other

HS code별 세율 비교

HS code 기본세율(%) APTA(%) 한-중 FTA(%)

5903.9010.00 

Insulating cloth or tape

8 6.5

2

5903.9020.00 

Imitation leather
7.3

5903.9030.00 

Oth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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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이라도 중국에서의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광저우 센터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같은 포장지인 HS 5903.90도 3개의 HS Code

으로 다시 나누어 구분하고 있었다. 헝겊이나 테이프가 보강된 것, 인조 가죽제, 그리고 

기타였는데 D사의 제품은 기타에 해당되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무작정 HS 5903.90로 신고를 했을 때 세 개로 나뉜 세부 

항목 중 어떤 것으로 세율이 적용될지 모른다는 것에 있었다.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품목별로 세율이 다른 까닭이었다. D사의 제품은 본래 기본세율이 8%이고 한-중

FTA를 적용하게 되면 동일 세율을 부과 받지만 APTA를 적용할 경우 6.5%로 세율이 낮

아지게 된다.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다자간(한국·중국·인도·방글라데시·몽골·라오스·스리랑카) 무역협정으로 특

혜원산지제도의 일종이다. FTA와 동일하게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양식은 다르다. 

AP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소급발급이 불가능

하다. 또한 각료회의를 통해 양허품목수와 관세인하율을 정하기 때문에, 관세인하율이 불규칙적이다.

관세율표 체계 차이로 차등 적용되는 국가별 세율 꼭 확인하기

이에 광저우 센터는 D사에게 정확하게 품목을 지정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세율을 적

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만약 임의적인 신고로 세율이 잘못 적용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더 힘든 까닭에 처

음부터 관세율표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D사의 경우처럼 물건에 따라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할지라도 관세율표의 체계

가 달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FTA해외활용지원센

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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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 찾아보기

해외 관세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

customs.go.kr)과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가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트레이드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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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은 중국 동북 3성 대외교역의 관문이다. 다롄항을  

중심으로 항구, 철도, 내륙운송이 연결된 복합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롄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FTA 사업설명회를 중심으로 

다롄해관과 중국기업, 투자진출기업 간의 소통을 돕고  

한중 FTA활용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를 돕고 전시회 연계 FTA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롄 FTA활용지원센터06

중국 China



주    소	 (중문)	中國	大連市	中山區…	同興街	25號	世界貿易大廈	45層	4505室	

	 (영문)	Room	4505,	World	Trade	Center	Dalian,	China

전    화	 (86-411)8253-0051	(ext.	117)

팩    스	 (86-411)8253-0050		

e-mail	 alice717133@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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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시장�진출,�한중�FTA�
적용은�선택이�아닌�필수

다롄 / T사 / 조선기자재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패를 적절한 시기에 내놓

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역의 세계에서는 그 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혜택이 크

면 클수록 더 유리해진다. 그런 점에 있어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무역환경의 매

력적인 조건’ 으로 이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서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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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회

T사는 KOTRA 다롄무역관에서 개최한 조선기자재 2017년 9월 GP in China에 참가

해서 파트너사인 J사를 만났다.  

T사가 참석한 행사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수

출상담회 성격의 프로그램인데 KOTRA 무역관 주관으로 조선기자재·자동차·전력 등 산

업군 별 기업들을 모아 개최된다. 중국 조선 산업은 그 규모는 세계 최대지만 조선기자재

의 국산화율이 50%에 불과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조선기자재 

GP in China 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이는 상담회는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기업

이 중국 진출 기회를 잡는 데 좋은 기회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낮은 단가와 FTA활용에 매력을 느껴 호주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한 중국 기업

T사가 만난 중국의 J사는 조선소 기자재 납품 업체로 중국 조선소에 각종 조선 기자재

를 수입, 납품하는 일종의 에이전시였다. J사가 관심을 가진 건 T사의 주력제품인 판, 시

트, 스트랩 중 조선소 내의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제의 시트제품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며 망설였지만 다롄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다롄 센터)의 

도움으로 T사가 여러 기술성평가와 면담을 거쳐 성실하게 설명한 덕에 J사의 마음 역시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다.

문제는 J사가 이미 오랜 시간 호주의 관련 거래처에서 유사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는 한국과 호주가 모두 중국과 FTA를 맺고는 있으나, 지리상으로 가

까운 한국에 더 이점이 있다고 설득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동

일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단가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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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만족할 만큼 빠르게 발급되는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사실 그간 J사는 호주의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원만하지 않은 부

분 때문에 고민을 해왔기에 다롄 센터가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겠다.’ 라고 

설명한 부분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다롄 센터는 T사로 하여금 매 선적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조언했고, 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비용, 주의 사항 등을 수회에 걸쳐 설명해주었다. 

덕분에 해당 제품은 기본세율 8%에서 협정세율 1.6%를 적용하며 매우 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롄 센터와 T사의 노력으로 J사 역시 망설이던 마음을 바

꾸었다. 결국 거래처를 T사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J사를 통한 계약으로 T사는 다롄조선소와 후동 조선소에 제품 납품을 성공했다. 향후

에도 T사는 다롄 센터와 함께 유사한 전략으로 타 조선소 및 관련제품 수요층을 적극 공

략할 예정이다.  

선박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선박, 수상구조물 등(HS 89류)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HS Code 변경기준(CC)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RVC 60%)“이다. 이는 타 품목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인데, 선박이 생산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양 당사국간에 경쟁이 심한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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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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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소싱까지�바꾼�
FTA�관세절감�효과

드물기는 하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 자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가 있다. 품질이 월등히 좋거나 특수한 품목일 경우 발생하는 무역의 형태이다. 이

런 경우 역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 

다롄 / D사 / 이불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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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를 자국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양자누적

D사는 고급 이불솜을 수입해서 중국 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솜

을 만들어 중국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잘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 고

민하던 중 FTA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D사는  품질 유지를 위해 이불솜은 한국 생산

자에게 주문,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불솜의 BOM은 D사가, BOM내의 각 원재료 소

싱은 D사가 지정한 구입처에서 한국 생산자 측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중국보다 인건비가 높은 한국에서 생산하다 보니, 높은 제조원가로 인해 FTA

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 시작했던 차에 다롄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다

롄 센터)를 만나서 양자누적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양자누적

FTA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를 자국의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이라고 

한다. FTA 누적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만약 위의 사례에서 펠트를 중국산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면 한-중 FTA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산 펠트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산 펠트를 수입해 올 

때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각 재료별로 달라지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

고급 이불솜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제조원가가 높아, 관세라도 줄여야 중국에서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현재는 기본 

관세율이 12%이고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하면 8.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물

론 이는 점진적 인하를 통해 2029년에는 0%까

지 떨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원산지 규정이었다. 당시 사용한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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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솜을 만드는 주요 재료로는 솜, 면, 부직포, 펠트 등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면은 인

도산을, 펠트는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불솜의 원산지규정은 CC(Change 

of Chapter, 2단위 HS Code변경기준) 또는 RVC 40%로서, 수입 재료인 부직포(HS 

5603)와 펠트(HS 5602)가 이불솜과 동일한 56류에 해당되므로 일차적으로는 HS Code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RVC는 한국에서의 수입원재료 단가가 다소 높고 이

윤율이 크질 않아 RVC 40%를 충족할지 역시 미지수였다.  

원산지결정기준 CC(Change of Chapter, 2단위 HS Code변경기준)

완제품의 HS Code 2단위와 각 비원산지(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재료의 HS Code 2단위가 서

로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국산 원산지 재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산지판정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CTH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료과 제품이 HS 4단위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C는 충족하기 어려운 원산지결정기준이다.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HS Code변경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HS Code변경

기준) → CC(Change of Chapter, 2단위 HS Code변경기준) 순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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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원산지규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한국산 재료 쓰기

이에 다롄 센터는 D사에게 부직포와 펠트도 수입산을 쓰지 말고 한국산을 쓸 것을 권

유했다.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기에 굳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앞서 설

명한 HS Code변경기준도 충족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FTA 누적기준을 적용하자는 

의미였다. 수입하는 대신에 한국에서 매입하는 부직포와 펠트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한

국산임을 증명하면 된다. 

사실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쉬운 일이었는데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D사는 소싱

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헷갈렸다. 또한, 누적기준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던데다 

무엇보다도 HS Code 구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다롄 센터의 조언을 듣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D사는 부직포, 펠트 등

의 모든 재료 역시 한국산으로 변경했다. 덕분에 한국 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소싱 업

체의 일이 늘어난 것은 물론, D사도 보다 편하게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확인서

한국산 재료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한국산 재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

류가 아니라서 상공회의소나 세관이 아닌 국내 판매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성된다. 때문에 반드시 스

스로 원산지판정을 통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여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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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은 징진지 발전계획에 따른 거대시장과 함께 자유 

무역구, 창업인프라 등을 보유한 도시이다. 시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2015년 자유무역 

시범구 지정 이후 북부지역 대외 무역 관문으로 부상했다. 

현재 톈진항은 세계 180여개국 500여개 항만과 연결된  

세계 10위 물동량의 해운 허브로 자리 잡았다. 텐진 FTA 

활용지원센터는 글로벌한 기업들이 모이는 톈진의 특징에  

맞게 다각도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돕고 있다. 

톈진 FTA활용지원센터07

중국 China



주    소	 (중문)	天津市和平区大沽北路2号	天津环球金融中心	49层4905

	 (영문)	Tianjin	World	Financial	Center	Tianjin,	China

전    화	 (86-22)2329-6631	(ext.	803)

팩    스	 (86-23)2329-6634		

e-mail	 717416@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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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협정관세�비교로�
내게�맞는�FTA�찾기

FTA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모든 제품이 특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럴 

때는 다양한 무역협정을 적용, 최대한 여러 혜택을 중복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하다. 하나로는 부족한 혜택, 합쳐서 받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톈진 / R사 /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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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시 품목 별로 관세 절감 혜택이 다른 한-중 FTA와 APTA

R사는 중국 톈진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등산화와 일반 신발

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 수입자가 한-중 FTA 혹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활

용한 관세 절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톈진 FTA활용지원센터(이하 

톈진 센터)를 찾았다. 

일단 한국의 수입자의 요구로 무작정 찾아오기는 했지만 R사의 경우 FTA에 대한 이해

도, 왜 관세절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한국의 수입자가 다

른 기업과 비교를 하며 R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할 정도였다. 

이에 톈진 센터는 R사에게 한국 바이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이고 타당한 요청임을 먼저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D사의 운동화

D사의 등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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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신발이지만 품목이 달라 관세혜택도 달라지는 등산화와 운동화

센터는 먼저 R사의 제품을 살펴보았다. 제품의 카탈로그와 사진, 실제 물건을 차례로 확

인하면서 등산화는 고무제의 신발(HS 6402.99), 일반 신발은 일반운동화 (HS 6404.11)

에 품목분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R사의 제품은 모두 FTA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고무제신발인 등산화는 한-

중 FTA에서 기본세율(13%)과 동일한 세율(13%)을 유지하고 있는 관세 미철폐 대상이다. 

이에 톈진센터는 한-중 FTA 대신 APTA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APTA는 기본 관세율

과 달리 9.1%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일반운동화는 APTA 세율이 11.7%

이고, 한-중 FTA는 9.8%의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했기에 역으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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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품목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 FTA와 APTA

센터의 설명을 들은 R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일단 같은 신발임에도 다른 적용을 받

아야 한다는 사실도 새로웠고, 세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도 놀란 것이다. 그저 막연하

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R사는 톈진 센터의 

도움에 크게 고마움을 표했다. 

더불어 톈진 센터의 조언을 한국의 바이어에게 전달해서 기존에 FTA적용만 강조하던 

바이어 역시 FTA와 APTA를 모두 활용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이에 R사는 수출시 적용 가능한 여러 협정 관세율을 비교하고 의문이 생기면 톈진 센터

를 찾아 꼼꼼하게 확인하며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APTA와 FTA의 선택적 적용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APTA와 FTA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다. 가령, 어떤 품목의 기본세율이 8%, APTA 

세율이 5%, FTA 세율이 2%라고 가정해볼 때, 해당 물품에 대하여 APTA와 FTA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발급하여 8%-5%-2% = 1%의 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서로 중복하여 적용이 불가능

하며 APTA 또는 FTA 둘 중 하나의 세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선적건에 대하여 A, B라는 물

품이 함께 선적된 경우 A는 FTA, B는 APTA 적용은 가능하다. 

인코텀즈와 무역인도 조건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운송부담을 고려하여 거래조

건을 정형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처음 공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0년에 개정되었다.

전문용어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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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안된다면�APTA로!�급변하는�통상�
환경�속,�최대�효율로�협정�활용하기

무역만큼 시시각각 정세가 변하는 것도 없다. 나라별 입장 뿐 아니라 기업별로도 

그때그때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럴 때마다 중

심을 잡고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톈진 / T사 / 포장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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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곳과 포장하는 곳이 달라져서 헷갈리는 원산지 표기 방법

T사는 포장테이프 전문 회사로 한국과 중국 톈진에 공장을 두고 있다. 테이프 완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톈진에서 제품별 포장을 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완

제품을 만드는 곳과 포장해서 수출하는 곳이 다른데다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다보니 

T사가 가장 먼저 봉착한 문제는 원산지 표시였다. 

최종 제품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할지,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

기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기 위해 톈진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톈진 센터)를 찾았다.  

실질적 변형이 없는 단순포장이기에 제품을 만든 곳을 기준으로 하는 

원산지 표시

톈진 센터는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한국 관세청과 현지 관세사, CCPIT(국제무역촉

진위원회,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에 해당 이슈를 

문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상담을 시작했다. 

우선 원산지표시는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단순 포

장은 이러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가공이 아니라서 T사의 제품은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었다. 

단순 제품 포장은 중국에서도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가공무역방식이 아니었다. 이에 T

사는 혹시 한-미FTA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

이더라도 중국 현지 공장을 거쳐 가는 것은 직접운송원칙(한-미 FTA에서는 “통과 및 환

적” 규정이라 칭함)에 위배되므로 한-미 FTA 적용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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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운송관련 규정

한-미 FTA는 직접 운송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제6.13조 통과 및 환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

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

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90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FTA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APTA로 혜택받기

기대했던 한-미FTA 적용이 무산되고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고민

하는 T사에게 톈진 센터는 한 가지 팁을 주었다. 바로 APTA의 활용이었다. T사는 한국

에서 만든 테이프를 중국으로 수입해올 때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다. 만약 APTA를 

활용하면 기본 관세율 6.5%가 4.6%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물류 흐름 상 한국에서 중국으로 테이프를 수출 할 때는 APTA 원산지증명서

를 통해 관세를 줄이고, 중국에서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통

해 한국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다. 만약 중국에서 그대로 

물건을 수출할 경우 미국 세관에서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여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 것이다.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특정 수준의 공정을 거친 중국산 

제품이 과연 여전히 중국산 제품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기준은 미국 연방규정집 19 CFR 

134.1에 규정된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의 변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19 CFR 134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은 협정보다 연방규정을 우선 해석하

는 경향이 강해 수출자가 명료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을 경유하거나 한국에서 단순 작

업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원산지는 미국 관세청(CBP)의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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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의  

중심 도시이다. 아세안 내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이 

탄탄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엔 아세안 시장통합이 가속화 

되고, CPTPP 등 주요 경제권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 

하면서 아세안 및 역외시장 진출교두보로서 가치가 상승 

하고 있다. 이에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는 한-베 FTA

활용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베트남 현지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08

베트남 Vietnam



주    소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wkdgPwlsstrict,	Hanoi.	Vietnam

전    화	 (84-24)3946-0511	(ext.	620)

팩    스	 (84-24)3946-0519/20			

e-mail	 gkdlqk@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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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FTA협정문�분석으로�
고집스러운�베트남�공무원을�설득하다

때로는 기업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특히 무역 

해당국의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들이 그렇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바쁜 기업 입장에

서는 자칫 시간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노이 / S사 / 닭 가공육, 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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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기업도 당황하게 하는 예상 못한 원산지증명서 반려

베트남에 닭 가공육, 설육 등을 수출하는 S사는 그 동안 큰 문제 없이 무역을 진행해 왔

다. 까다로운 수출서류를 준비할 때에도 타 기업들이 종종 원산지증명서 등에서 낭패를 

보는 것을 알고 더 꼼꼼히 준비해 문제를 방지했다. 때문에 어느 날 하이퐁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반려되자 남들보다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S사는 KOTRA에서 교육받은 대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를 통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친 터였다. 모범

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문제의 원인을 알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마침내 이유를 알게 되자, 

처음 반려됐을 때 느꼈던 당혹감은 황당함으로 변하고 말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 상업송장 1부

-  원산지소명서 1부 (신청시스템 입력)

-  원산지(포괄)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BOM, 원재료투입입증서류 등(세부사항은 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

수기 서명이 아니라 반려된 원산지증명서

반려 이유는 하나, 바로 원산지증명서 하단 사인이 ‘손으로 직접 한 것이 아님’ 이라는 

것이었다. 전자 발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단에 들어가는 사인이 수기가 아닌 전자 서명

으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 하이퐁세관은 막무가내였다. 무조건 서명이 수기로 들어가

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퐁세관은 야멸차게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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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이퐁세관에서 끝까지 협정세율을 거부하면 S사가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기본 

세율인 20%였다.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으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는 비

용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S사가 취급하고 있는 수출품목이 냉동육이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것도 문

제였다. 냉동식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비용만 

해도 하루 USD 400정도였고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려시킨 이후 이미 USD 2,500 

어치의 보관료 손실이 발생한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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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무원도 몰랐던 전자 서명 인정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S사는 다급하게 하노이 FTA 활용지원

센터(이하 하노이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하노이 센터는 빠르게 하이퐁세관

과의 미팅을 잡고 한-베트남 FTA 3.14조의 규정을 예로 들어 하이퐁세관을 설득하기 시

작했다. 

이 규정에는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인쇄된다.((d) be 

manually or electronically signed, stamped and printed)”라고 하여 수기 및 전자서

명 모두를 인정하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베트남 세관원은 그 동안 고집스레 주장

하던 의견을 전격 철회했다. 

S사는 담당 공무원이 바뀐 법령과 정보를 모두 숙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당황했던 게 가

장 큰 실수였다며, 빠르게 도와준 하노이 센터에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예측 불가한 무역 현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무역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일을 쉽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순히 관련 규정의 미숙지에서 

기인한 문제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라면 신속하게 대응,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서명”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 제4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인쇄된 형태”를 의미한다.  해당 각주

에서 이러한 인쇄된 형태라 함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

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베

트남으로 수출시 어떠한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서명된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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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불여일견!�공장실사로�
잠재운�원산지�논란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기재한 용어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가 꼬이는 경우

가 종종 있다. 특히 각종 서류의 경우, 기존에 기재했던 것과 한 글자, 한 획이라

도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하노이 / B사 / 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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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거부

B사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들깨를 수입한 이후 베트남에서 이 들깨를 볶아 다시 한국

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공장 설비를 갖추기가 용

이한 베트남에서 ‘볶은 들깨’를 생산, 수출을 하는 상황이라, 한국에서 들깨를 수입하는 

바이어에게 제출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인 Form AK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고 품목이 복잡한 것도 아니어서 금세 나오겠거니 하는 마음으

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를 거절하고 말았다. 

이유라도 알려주면 보완을 하건 시정을 하건 할 텐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나

니 B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Form AK 발급시 유의 점

Form AK는 아세안 10개국과의 협정인 한-아세안 FTA에 활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이므로 각 국가별 세

관당국의 착안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 중 공통적인 것은 A4용지에 컬러 인쇄를 해야 하며, 이면 

기재사항(Overleaf notes)를 반드시 프린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흑백으로 프린트하거나 앞면만 프린트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볶은 들깨’와 ‘생 들깨’는 다르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B사에게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하노이 센터)를 알려준 것은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거래처

였다. 그 거래처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류 반려로 맘고생을 하다가 하노이 센터의 도

움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B사는 지체 없이 하노이 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B사의 애로사

항에 대하여 산업무역부 측에 집요하게 묻고 또 물어 원인을 알아냈다. 원인은 바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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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명 상이’ 였다. 기존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되었다

는 것이다. 

살펴보니 B사가 처음에 베트남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썼던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이 달랐다. B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깨’ 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산업무

역부 측에서는 이 ‘들깨’ 앞뒤에 붙은 수식어 때문에 품목 분류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문

제의 핵심이었다. 

B사가 처음 베트남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썼던 품명은 Clean & dry perilla seed 였는

데 정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이를 Roasted perilla seed 라고 기재한 것이다. 

들깨는 생 들깨 인지 볶은 것인지가 그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 되는 품목이다. 중

국으로부터 수입한 들깨(Perilla seed)는 HS 1207.99에 분류되며 Roasting 과정을 거친 

볶은 들깨(Roasted perilla seed)는 HS 2008.19에 분류되므로, 품목 분류 자체가 달라진

다. 즉 ‘볶은’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반려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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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볶은 들깨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공장실사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들깨 Roasting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공정도, 설비 사진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노이 센터는 

공문을 준비하려는 B사에게 공문보다 담당 공무원의 공장 실사를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

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확실하게 ‘볶은’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

자는 취지였다. 

하노이 센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B사 역시 적극 협조하여 단순 공문 요청이 

공장 실사로 이어졌고, 이는 베트남 공무원에게 오히려 좋은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

들어 주었다. 

실사 이후, 담당공무원은 이견 없이 B사의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품명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

나, 제조나 가공공정이 명백한 농산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실사를 추진, 신속하게 대

응한 결과였다. 

원산지증명서의 Description

물품을 수출할 당시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의 시차가 있는 경우에 물품명 및 Description이 상

호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다. 공산품인 경우에는 part no. SKU(Stock Keeping Unit) no.와 같이 각 제

품별로 고유의 번호가 기재될 경우 상호 대조하여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 반면에, 위의 사례와 같은 농

산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번호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Description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제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때문에 가급적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품명과 Description을 사용

하는 것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나아가 원산지조사 입증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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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92년 수교 이래 교역과 

투자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베트남과의 무역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를 비롯한 TPP, AEC, 베트남-

EU FTA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으로 동남아의 통상 

중심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09

베트남 Vietnam



주    소	 	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전    화	 (84-28)3822-3944	(ext.	155)	/	(84-28)3822-3944	(ext.	158)

팩    스	 (84-28)3822-3941			

e-mail	 leean@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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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빠르게�발급�가능한�대한민국�
원산지증명서,�경쟁사를�물리치다

나라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시간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경쟁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원산지증명서는 이미 충분

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호치민 / S사 /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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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품질은 좋지만 단가가 비싼 기업에게 필요한 가격 경쟁력 확보

S사는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종류를 제조, 국내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던 중, 2015년부터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

웠다. 이에 무역관을 지사처럼 쓸 수 있는 지사화 사업을 활용,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 

(이하 호치민 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새로운 바이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이어를 찾던 S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단가였다. 오랜 국내 시장 

경험으로 인해 품질은 자신 있었지만, 단가가 다소 비싸서 수출 계약 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이에 S사는 센터와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FTA활용을 통한 비용 줄이기

호치민 센터는 먼저 S사의 제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결과 S사의 제품은 관세율

표상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HS 7117호에 해당되었다.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천연진주·

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소형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이

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기본세율이 25%에 달하지만,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이 0%이므로 FTA 적용 시 큰 관세혜택을 볼 수 있었다. 단추

(HS 9606호)나 빗, 헤어핀(HS 9615호)은 제외된다는 점만 주의하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

는 품목이지만 S사의 경우,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중국산 제품 역시 ACFTA(아세안-중국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협상 조건이 필요했다. 

사후 적용 기간 1년, 빠른 발급이 강점인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그때, 호치민 센터 담당자의 머릿속을 훅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한국

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행정처리 방식이 가진 강점이었다. 

베트남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악

세사리류는 부피가 작고 대량 주문도 적어서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데, 물건이 빨리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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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원산지증명서도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온

라인이라 발급이 빠른 반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발송이 늦다는 맹점이 있었다.  

또한 한-베트남 FTA를 적용했을 때 수입 통관 이후 사후적용기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강점이었다. ACFTA의 경우 사후 적용기간이 30일이지만, 한-베트남 FTA는 1년이기에 

유사시에 대비하기도 좋은 조건이었다. 

결국 S사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중국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

는 것을 강조하여 바이어를 설득했다. 그 결과, 베트남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전년 대비 약 10만 불 가량 증가한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었다. 

국가간 FTA 해석의 차이

원산지 사후적용 기간은 협정별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국가별로 사후적용 가능 여부 혹은 사후적용 

기간을 이와 다르게 공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FTA 사후적용 

금지 지침이 있다(당시 한-베트남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의 사후적용을 금지했음). 이는 세관 당국

에 클레임을 제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KOTRA 무역관 또는 영사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와 대동하여 제도개선 문제로 접근해야할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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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화장도구,�
필요한�인증은�다르다

최근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 동남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메이

크업 제품은 물론 메이크업 기구와 소품까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는데, 뷰티 제

품은 그 종류가 많고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수출입 과정 또한 까다롭다.

호치민 / V사 / 화장용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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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를 주저하게 만드는 위생절차 까다로운 화장품들

V사는 화장용 스펀지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한 호치민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가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이하 호치민 센터)를 알게 되었다. 

호치민 센터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인 T사를 소개받은 후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생

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미 한국산 화장품 수입 경험이 있어 보다 쉽게 일을 추진할 것 같았던 T사가 수입통

관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계속 계약을 미루고 주저하는 것이다. 

베트남과의 무역 거래가 처음인 V사는 이미 원산지발급증명서도 호치민 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등 일정에 맞춰 거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계약이 미뤄지면 여러모로 곤

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호치민 센터는 T사에게 곧장 망설이는 이유를 물었고 T사로부터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이라 위생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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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스펀지

이에 호치민 센터는 화장품이라면 현지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 수출 시에도 대한화장

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하지만 화장용 스펀지는 다르다는 의

견을 주었다. 

호치민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장용 스펀지는 HS 33류인 화장품류가 아니라, 

HS 9616.20(화장용 분첩과 패드,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에 별도로 분류되어 화장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호치민 센터의 설명에 T사는 당황하며 그동안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해왔다고 

대답했다. 호치민 센터는 화장품에 스펀지가 포함되어 함께 포장된 상태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별도 수출일 경우는 화장품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V사는 수입허가등록 절차 없이 스펀지를 수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테스트용 

물품을 계약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아 첨부했다. 

이를 통해 T사 역시 테스트용 물품부터 기본세율 25%가 아닌 협정세율 15%를 적용받

을 수 있게 되었다. 

화장품류의 자유판매증명서란?

자유판매증명서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는 제품

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현지에서 수입허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제출되며, 보통 현지 대사관에서 영

사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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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중남미 내수시장 3위의 나라이며 안데안 공동체,  

태평양 동맹 등 경제 블록 회원국이다. 현재 인구 2억 명  

이상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제조업 기반을 보유 

하고 있으며 완제품 중심의 수입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90%에 달한다. 

때문에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을 통한 양국 시장 진출 win-win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바이어 방문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10

콜롬비아 Colombia



주    소	 		Calle	113,	7-21,	Edificio	Teleport	Business	Park,	Torre	A,	Oficina	1201,	

Bogota,	Colombia	

전    화	 (57-1)637-5099	(ext.	104)

팩    스	 (57-1)637-9238			

e-mail	 juanpark@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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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안되면�잇몸으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한국산�증명하기

근거리무역의 경우 급하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 기업에게 조언

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먼 나라의 경우 언어장벽, 

시차, 정보 부족 등 하나에서 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고타 / S사 / 전동식 공압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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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와 낯선 언어로 계약 성사가 힘든 콜롬비아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무역관은 콜롬비아 바이어인 S사가 전동식 공압공구

(Pneumatic Tools)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을 찾기 시작했다. 원래 무역업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진행해왔던 S사는  

가격 문제로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중이었다.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보고타 센터)에서는 “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를 통해 한국의 R이라는 기업을 발굴했다. 

계약 성사를 위해 두 회사는 보고타 센터를 통해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계약 조건과 제

품에 대한 설명을 주고받았다. 두 회사 모두 그간 무역사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했기에 직

거래 경험이 없었고 이에 직접 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다. 먼 거리와 언어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었다.  

현지 업체와 국내 업체 두 곳에 번갈아가며 FTA활용 설명을 한 센터   

이에 보고타 센터는 먼저 현지 업체인 S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한-콜롬

비아 FTA가 있다는 점과, 해당 FTA를 통해서 관세율 절감(5% → 0%)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고타 센터의 설명을 들은 후 S사는 우수한 품질의 한국제품이 관세절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R사와의 계약이 유리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원산지결정기준 선택하기

보통 한-콜롬비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

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동 수공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품수가 많은 경우에 

HS Code 변경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각 부품별로 모두 품목분류를 통해 HS code를 파악해야 하기 때

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이미 부품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정보를 알고 있

기 때문에 부품 수가 많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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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 있는 R사를 움직일 차례였다. R사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원산지판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해 보고타 현지에서 유선전화로 교육하거

나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특히, 전동 수공구는 크기는 작지만 들어가는 부품수가 매우 많아, 원산지판정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는 ‘한국산’ 증명

반면, S사는 한-콜롬비아 FTA 적용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R사의 물건이 한국산임을 확

인하고 싶어했고, 스페인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고타 센터는 고민 끝에 우선 샘플 선적건에 대해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본격적인 계약 이후부터는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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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의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것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도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공구의 수많은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나 매입 인

보이스 등을 구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 

즉 FTA원산지판정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검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이 많은 R사 제

품의 경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R사는 센터의 설명에 따라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스페인어로 된 비특혜원산

지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샘플도 무사히 전달한 후 추후 본 계약에서 2만 불 이상의 계약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콜롬비아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콜롬비아로 수출할 때 FTA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여 전달하는 자율발급 형식

이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형식이다. 다만, 콜롬비아 바

이어로부터 스페인어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스페인어 양식을 사용하더

라도 “품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기관발급시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B/L, AWB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

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 Air Waybill :   항공운송서류. 운송서류 중 하나로, 항공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때 작성하는 문서

전문용어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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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으로�오해받지�않으려면�
샘플�송부도�1달러�이상으로

단가가 낮은 물건은 때로 덤핑 제품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단가를 조정

하거나 덤핑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반덤핑 규제법을 통해 덤

핑 제재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보고타 / C사 /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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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 경쟁자를 제치고 거래처 확보에 도움주는 FTA

15년간 중국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서 판매 해왔던 콜롬비아의 

C사는 다양한 무역 환경 변화에 관심이 많아 수시로 보고타 무역관을 찾는 바이어였다. 

오랜 시간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품질 문제로 골머리

를 앓던 중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보고타 센터)에 거래할 만한 한국 기업 소개

를 의뢰했다.

이에 보고타 센터는 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를 통해 한국 기업 H를 발굴, C사와 연결

시켜 주었다. C사는 처음에 보고타 센터가 연결해 준 H사의 제품 단가가 기존에 거래하

던 중국 업체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실망을 했지만 보고타 센터가 재빠르게 받아준 H사

의 샘플을 보고 거래를 결심했다. 여기에는 기존 중국과의 거래에서 10%를 부담했던 관

세가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하면 6%(2018년), 3%(2019년), 0%(2020년)으로 점진 철

폐된다는 사실도 한 몫 했다. 

 

덤핑 오해를 받는 저렴한 가격 송장

품질도 품질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FTA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에 C사는 결국 한국 업체와의 거래를 결심하고 4종류의 물품에 대한 시제품을 대량 주

문했다. 

한국에 있는 H사로서는 매력적인 거래의 시작이었다. 이에 H사는 보고타 센터의 지원

을 받아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작성하고, 시제품으로서 단가를 개당 USD 0.87

로 책정하여 전달했다. 

적절한 단가를 매겼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보고타 센터의 조사 결

과, 단가 책정시, 콜롬비아에 있는 반덤핑 규제법(DECRETO NUMERO 2218 DE 2017)

을 간과한 것이다. 반덤핑 규제법이란, 제품 수입 시 단가가 1달러 미만인 경우를 덤핑행

위로 보고 반덤핑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다. H사의 견적 송장이 바로 이 경우

에 해당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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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타 센터는 곧바로 이 사실을 C사와 H사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H사는 C사가 부

담되지 않는 선에서 샘플 시제품가격이 아닌 본래 판매 가격 수준으로 송장을 수정하였

고, 해당 송장으로 현지 수입통관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참고삼아, 다

른 바이어 발굴 시에 샘플가격은 최소 1달러는 초과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 수 있

었다.

반덤핑협정

덤핑이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의

미한다. WTO에서는 WTO반덤핑협정을 맺고, 덤핑행위로 인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

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특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이에 따라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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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보이스 

    $0.87

수정된 인보이스 >>

  $1.03

인보이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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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는 아세안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인도 

네시아의 핵심 도시이다.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아세안 FTA 10주년을 계기로 FTA의 활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소되었다. 무역사절단 등 KOTRA 마케팅 

행사와 연계하여 FTA활용 이동 컨설팅, FTA활용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11

인도네시아 Indonesia



주    소	 		Wisma	GKBI,	21	Fl.	Suite	2102	JL.	Jend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전    화	 (62-21)574-1522

팩    스	 (62-21)572-2187,	572-2204			

e-mail	 anis@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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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대한�오해�타파로��
�관세�추징을�피하다

무역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를 진행하면서 흔하게 쓰는 말 중에 “working day” 라

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일을 의미하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이 한마디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카르타 / D사 / 감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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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한 이후에도 소급발급 문구가 없어서 부과된 관세

감열지는 열이 가해진 부분만 색이 변해 프린터나 팩스에 활용되는 특수지이다. D사는 

한국의 H사에서 감열지를 수입,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로 평소 한-아세안 FTA

를 활용하여 5%의 관세를 절감하며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인

도네시아 세관에서 USD31,000의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당혹스런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D사가 제출했던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다며 지금까지 감면해주

었던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한국의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발급해왔다고 알고 있던 D사는 갑작스러운 관세추징 소식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소급발급문구(ISSUED RETROACTIVELY)

실수 또는 누락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발급문구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에서 해당 발급문구가 없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정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D사는 평소 자문을 구하던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자카르타 센터)를 찾아 당

면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자카르타 센터는 우선 D사가 받은 공문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공문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이 선적일로부터 3일이 지났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소급발급 문구가 없

기 때문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에 자카르타 센터는 이 사안의 핵

심은 왜 선적일이 3일 지났음에도 발급된 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임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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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으로 애매해진 Working Day 기준

이에 자카르타 센터는 꼼꼼히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했고 그 결과는 의외였다. 사소한 해

석 차이가 불러온 문제였던 것이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서는 선적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Working 

days)”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3 근무일 내에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실제로는 4일 혹

은 5일이 지나도 여전히 ‘근무일’은 3일이 된다. 

이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선적일과 발급일 차이가 5일이었기에, 인도네시아 세관에

서는 소급발급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자카르타 센터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세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세관을 방문하

여 한-아세안FTA 전문을 가지고 설득을 진행했다. 관세 추징 조치를 취소하도록 종용하

는 한편, 이 사례를 통해 Working days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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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7조제1항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

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be more than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제7조

Rule 7

정보기술협정(ITA)

▶ ITA :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이다. 한

국, 미국, 중국, EU(28개국)·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등 5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등 해당 협정 이행국은 컴퓨터·휴대폰·반도체 등 IT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

하거나 관세율이 점차적으로 철폐된다.

전문용어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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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수출이�아니라면�FTA�적용이�
불가하다?�직접운송규칙을�충족하는�
또다른�방법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선별된 알짜 정보는 오히려 더 귀해진 

시대, FTA에 관한 진짜 정보가 있는 곳이 바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카르타 / J사 / 유아용 및 건강 보조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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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제약회사 제품

J사는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음료 및 건강 보조 음료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제약회사

이다. 제약회사제품은 특성상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라 꼼꼼히 살펴야 할 것

이 많아서 J사는 무역을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최신 소식을 받아들이는 

데 열심이었다. KOTRA에서 개최하는 FTA교육도 여러 번 참석해서 한-아세안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 

(이하 자카르타 센터)를 찾아 현지 정보를 수집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J사의 주력 품목은 기본 관세율이 10%이지만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0% 세율적용

이 가능했기에 인도네시아는 J사에게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만 허용되는 직접운송원칙

그러던 중, 자카르타 센터가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발굴해 J사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상

당한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했다. J사가 물건 

을 선적하는 부산은 자카르타 직항이 없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한-아세안 FTA 제9조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규정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특

혜 관세 대우를 유지하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FTA협정과 FTA특례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FTA활용에서 직접운송원칙 충족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 원칙을 준수 

하지 못할 경우 J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FTA 활용을 위한 통과선하증권과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하기 위한  

비가공증명서 그리고 할랄인증까지

이에 센터는 J사에게 두 가지 서류를 알려주었다. 바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과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였다. 통과선하증권은 FTA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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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서류고 비가공증명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발급받을 경우 직접운송원칙

을 충족시키게끔 해주는 서류였다. 더불어 센터가 알려준 현지 정보는 하나 더 있었다. 바

로 할랄 인증이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로 및 육로 등 여러 운송

로를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에 발급한다.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최초 선적지 및 경유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하

나의 증권에 모두 기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하는데 필수적

인 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운송 중, 경유지(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정하는 단순한 공정 외에는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경유지 세관당국에서 발급한다. 통과선하증권과 함께, FTA

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

할 때, 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콩해관의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 

128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슬림 인구가 86%에 달하는 나라이다. 때문에 식약청(BPOM)인

증 뿐 아니라 할랄(HALAL)인증까지 병행해야 한다. 알코올이나 돼지고기 또는 이들의 성

분이 들어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서 섭취를 금하고 있어, 이러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라벨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할랄 인증의 핵심이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

더라도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및 유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금지 성분이 포함

되어 있다는 표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현지 정보까지 전달받은 J사는 덕분에 무사히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과 할랄

BPOM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의 약어로 인도네시

아 식약청의 약어이다. BPOM 인증이라 함은 보통 식품, 의약품, 화장

품 유통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정한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성분 또는 알코올성분 포함 제품은 반드시 라벨표시를 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식약청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라벨

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도네시아 울리마 협의회 

할랄인증마크

식약청(BPOM) 규정에 포함된 할랄 라벨링 규정

자료원 : B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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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는 GDP기준 세계 6위의 거대 시장 인도의 무역거점  

도시이다. 아세안 뿐 아니라 중국의 대안시장 및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느덧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현재는 

대기업 진출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뉴델리 FTA

활용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한-인도 CEPA 뿐 아니라 AEO 인증획득 지원 사업 

에도 힘쓰고 있다. 

뉴델리 FTA활용지원센터12

인도 India



주    소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	DLF	Cyber	City	

Phase-3,	Gurgaon	–	122002,	Haryana,	India			

전    화	 (91-12)4462-8526

팩    스	 (91-12)4462-8501			

e-mail	msw@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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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떼�인디아!�한국�화장품�
수출�최초�한-인도�CEPA�적용

인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인구와 역사, 그리고 성장세까지 무엇 

하나 그냥 넘길 것이 없는 곳이면서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우리

나라와 CEPA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곳

이기도 하다. 

뉴델리 / O사 / 페이스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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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유일하게 CEPA를 맺은 나라, 한국의 가격 경쟁력 확보

인도의 화장품 시장은 126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이 중 한국 화장품의 수입 비

중은 2017년 기준 5백만 달러로 이는 2013년 대비 118%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우수한 

한국의 화장품 기술력과 명성, 다양한 제품군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

는 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인도는 화장품을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와 인도 간에는 FTA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에 한-인도 CEPA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훨씬 좋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페이스파우더를 주력으로 만드는 O사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한 기업으로 인도 진출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해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이하 뉴델리 센터)를 찾아왔다.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어로 한-인도뿐만 아니라,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협정이다. 그 내용에는 FTA와 마찬가지로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서비스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재권, 무역분쟁 해결이 포함되지만, FTA에 비해 일반적

으로 개방 수준은 낮다. 하지만, 협정을 맺는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방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HS Code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해야하는 CEPA의 

원산지규정

O사는 그 동안 20%의 높은 기본세율 때문에 인도 시장 진출을 망설였지만 한-인도 

CEPA를 활용할 경우 관세율 0%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안 후, 신중하게 진출을 준비

하고 있었다. 0% 관세라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문제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규정이었다. 한-인도 CEPA는 다른 FTA에 비해 

원산지규정이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한다. 상당수 물품의 원산지규정이 조합기준(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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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S사가 수출하려는 물품도 이와 같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페이스

파우더의 원산지규정은 CTSH(6단위 HS Code변경기준)+RVC35% 인데, 두 가지 기준

을 모두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은 S사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

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단가가 공개될 수 있기에 S사는 선

뜻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조합기준

조합기준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HS Code변경기

준과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충족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반면에, 선택기준이란 여러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건이다.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예

3204.12-3204.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2호부터 제3204.1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페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7-32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7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페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5.00-3206.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5.00호부터 제3206.4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페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6.50-3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6.50호부터 제32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페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

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페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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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목, 9년 만에 첫 CEPA적용

이에 뉴델리 센터는 서울에 있는 O사의 본사에 연락을 취해 향후 필요한 원산지판정에 

대비, 관세청의 FTA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원산지판

정을 받고, 판매 법인을 통한 BOM검사 시 한국산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페이스 파우더의 경우 탈크, 실리카, 마이카 등 원재료에서부터 생산하는 물품

이라 HS Code변경기준인 CTSH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부가가치(노무비, 각종 경비, 이익률)가 누적되어 RVC 35% 기준

을 충족시키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O사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었던 원산지규정을 무사히 마치고 인도의 CEPA를 통

해 15%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한-인도 CEPA 발효 후 

화장품 품목에 대한 첫 CEPA 활용 성과였으며 국내 뷰티제품의 대인도 수출의 물꼬가 열

리는 계기가 되었다. 

RVC 산정

영역원칙의 예외

한-인도 CEPA RVC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FOB 가격(국내 판매가)에서 VNM(비원산지재료비 또

는 수입재료비)을 뺀 나머지는 VOM(원산지재료비) 및 노무비·각종 경비·이익률이 된다. 즉, (굳이 원

산지재료비를 모르더라도) 부가가치인 노무비·각종 경비·이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RVC 비율이 높아지

는데, 한국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가가치 비용 모두를 원산지비율로 산입할 수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영역원칙의 예외로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협정이기도 하다. 다만, 의류· 인조섬유 등 일

부제품으로 그 대상을 한정한다. 

RVC   =
         FOB 가격 - VNM         

×  100
  FOB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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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수기�서명의�차이,�
인도�세관�설득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사소한 오해나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한 일일

수록 전문가와 함께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뉴델리 / S사 / 합금강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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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관의 갑작스러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S사는 인도에 합금강의 봉 제품(HS 7228.30)을 수출하는 업체이다. 매 시간 눈에 띄게 

변하는 인도인지라 건설과 플랜트 공사가 빈번한데 S사의 제품은 이런 건설현장과 플랜

트 공사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재이다.

합금강의 봉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품목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동안

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15%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모두 면제 받

고 있었다.

그랬던 만큼, 갑작스런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거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전혀 예

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까닭이다. 

합급강봉의 한-인도CEPA 원산지결정기준

합금강 봉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타 물품과 같이 조합기준이 아니라, CTH(4단위 HS Code변경기준)이

다. 합금강의 잉곳이나 슬랩바(HS 7224)를 매입하여 봉을 생산하는 S사에게는 충족하기 손쉬운 규정

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른 산업 혹은 기업에 비해 S사는 인도와의 거래에서 일찍부터 한-인도 CEPA

를 활용할 수 있었다. 

원인은 수기 사인이라 차이났던 서명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S사는 우선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이하 뉴델리 센터)를 방

문했다. 하지만 뉴델리 센터 역시, S사의 설명만으로는 세관이 서류를 반려시킨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 평택상공회의소에서도 제대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를 인도 

노이다(NOIDA)세관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한화 약 3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고스

란히 입게 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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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뉴델리 센터는 현지 직원과 함께 직접 세관을 찾았고, 그 곳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이 달라 거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기로 기록한 사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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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접 방문으로 해결한 미세한 서명 차이 문제

인도 세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해당 서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노이다 세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원산지증명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아주 미

세한 차이로 서명이 달라져 일치하지 않은 것을 세관이 인지, 서류를 거부한 것이다.

센터는 혹 발급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세관과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후 뉴델리 센터는 주인도 관세청의 관세협력관과 논의를 진행, 서명 변경 전·후의 원

산지증명서와 서명 업데이트 스캔파일 등 각종 소명자료를 한국으로부터 받아서 노이다 

세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곳에서 세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S사의 물품이 동일한 수출자

에 의한 것임을 증명했다. 결국 S사는 통관 보류 해제 및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인도의 통관 환경

인도는 13개의 관할지역별 세관이 하부 세관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명목상 세관행정이 통일은 되어 있

으나, 관할 세관당국 간에 소통 미비로 인해 관세통관상의 애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물품

이라 하더라도 세관당국별 품목분류 기준 또는 협정세율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다. 기업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인도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 통관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센터 담

당자와 세관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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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인 태국의 수도이자 중요한  

무역거점 도시이다. 인근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및 

베트남과 무역거래 시 태국의 통화인 밧(Baht)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 최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의 허브이자 풍부한  

식품산업 기반 역시 보유하고 있기에 방콕 FTA활용지원센터

에서는 다방면으로 FTA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방콕 FTA활용지원센터13

태국 Thailand



주    소	 		Unit	4101-4104,	41st	Floor,	Bhiraj	Tower	at	EmQuartie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10110	Thailand

전    화	 (66-2)035-1555

팩    스	 (66-2)035-1556			

e-mail	 soojung.ice@kotra.or.kr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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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수출�전에도�
반드시�확인해야�하는�FTA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하나의 아이템이 다양

한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에서도 FTA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이다.

방콕 / Q사 / 학습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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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관심 높은 우리나라 교육열과 교육콘텐츠 시장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뜨거운 교육열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콘텐츠 시장이다. 그 중 Q사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회

사로 콘텐츠를 단순히 책이나 영상 뿐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다양하게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뜨거운 국내 시장의 반응에 힘입어 Q사는 해외 판매 및 라이선싱 교류를 위해 K-라이

선싱 로드쇼 행사에 참석해서 태국의 여러 바이어를 만났다. 2018년 5월 22일에서 23일

까지 양일간 개최된 행사동안 Q사의 콘텐츠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K-라이선싱 로드쇼 현지바이어에게 제품 설명하는 모습

2018 K-라이선싱 로드쇼 행사

한국-태국 간 교육, 프랜차이즈, 라이선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8년 5월 

22~23일 이틀간 태국 방콕 소피텔에서 “K-라이선싱 로드쇼 행사”가 KOTRA와 한-태국 양국 관계 기

관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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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없는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 한-아세안 FTA

행사에 참석한 태국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뛰어난 교육콘텐츠 시장에 대

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콘텐츠에 증강 현실 기술을 도입, 학습에 재미와 놀이 요

소를 더한 것을 경험하고는 큰 놀라움을 표했다. Q사의 콘텐츠는 AR coloring book 아

이템이었는데 아이들이 즐기듯 색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공감각 능력을 획득할 수 있게끔 

구성된 콘텐츠여서 언어에 구애 받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Q사는 좀 더 원활한 협상을 위해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방콕 센터)에게 조

언을 요청했다. 방콕 센터는 Q사에게 서비스 협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한-

아세안 FTA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기술·교육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따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콘텐

츠는 사전 검열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덕분에 수출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었다. 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국 현지에 합작 회사를 세울 경우, 한국 회사는 보유 

지분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 시장접근 제한(태국)

태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인 지분 참여는 총 등록 자본의 49퍼센트 이하로 제한되며, 외국인 주주의 수가 전체 주주 수의 절반이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 통신서비스 

  :  외국인 보유 지분이 전체 등록 자본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주주의 수가 회사 전체 주

주 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데이터 접속 서비스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 비디오 텍스트 등

    :  외국인 보유 지분이 전체 등록 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주주의 수가 회사 전체 

주주 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보험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로 제한, 관련부서 허가 및 내각의 동의 필요, 선임 관리

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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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태국 교육시장 진입

Q사는 자신들의 콘텐츠로 1:1 상담 및 브리핑을 통해 양일간 충분한 홍보의 시간을 가

질 수 있었다. 그 결과 태국 내에서만 8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태국의 유아 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방콕 센터가 조언한 대로 섣불리 현지 법

인을 설립하지 않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규제 용어

▶ NTM :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국제 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세 이외

의 모든 정책 조치.

▶ NTB :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조치 중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

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조치

▶ 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및검역조치로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설정하게 하는 협약.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 TRQ :  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

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전문용어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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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코드에�따라�달라지는�
상호대응세율�적용

FTA는 공통된 규정 외에도 각 FTA마다 맺고 있는 독특한 규정들이 있다. 일부 민

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나 고세율 관세를 매기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품목별로 어떤 세율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방콕 / H사 /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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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품목인 샴푸, 한-아세안 FTA 적용후에도 관세는 납부해야

H사는 태국으로 샴푸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 동안 꾸준히 동남아시아 기업

들을 상대로 샴푸 수출을 해왔기에 한-아세안 FTA활용에도 익숙한 편이었다. 태국 수출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방콕 센터)가 차근차근 방법과 

절차를 알려준 후에는 수월하게 무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태국 바이어와 추가 미팅을 하던 중 H사는 바이어가 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간 물건을 보낼 때마다 한-아세안 FTA원산지증

명서를 제공했음에도 세율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의아함이 생겨 다시 한 번 방콕 센

터를 찾았고, 생소한 용어인 ‘상호대응세율’ 에 대해 듣게 되었다.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으로, 각 체약국별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아니

하고 고세율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정하고, 교역 상대국은 그러

한 고세율의 관세를 대응하여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가령, 태국으로부터 수

입하는 샴푸는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철폐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과 동일한 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역으로 태국에서 한국산 샴푸를 수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감 품목 코드 AK3 기입으로 상호대응세율 적용 가능

알고 보니 샴푸는 한-아세안 FTA에서 우리나라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항목이어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더라도 관세를 납부해야했다. 태국에서 샴푸의 기본 관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상호대응세율 5%를 적용 받더라도 바이어에게는 이익이었는데, 바이어

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 

이에 H사는 방콕 센터에게 재문의를 했고 그 결과 신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

러났다. 바이어가 샴푸를 수입할 때 과세코드에 기입해 온 AKI는 일반 품목군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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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민감품목군의 코드인 AK3을 기입했다면 상호대응세율 적용이 가능했을 거라

는 게 센터의 설명이었다.  

자료원 :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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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를 위한 상호대응세율 자료 제작 및 배포

방콕 센터의 조언에 따라 바이어는 수입신고 시 과세코드를 수정하기로 하고 이후부터

는 기본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만약 샴푸가 민감 품

목군인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과세 코드도 조정을 했을 텐데 수출 기업도, 수입하는 바이

어도 미처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이에 방콕 센터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기업이 다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상호대응세

율 적용 품목 대응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자료에는 샴푸(HS 3305.10.10., 

3305.1090)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20%이나 한-아세안 FTA 적용시 5% 세율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호대응세율에 대한 설명도 기재했다. 

또한 자료 말미에 한국대사관과 방콕 센터의 연락처를 기재, 언제든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었다. 궁금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빠르게 문의한 H사 덕분에 비슷한 고민

을 하고 있었을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태국의 과세코드

과세코드 AK1은 일반 품목군에 해당하며, AK2는 수입쿼터 적용 품목군, AK3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

목군에 해당한다. 

태국 관세청 사이트(http://igtf.customs.go.th/igtf/en/ main_frame.jsp)에서는 상호대응세율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에 대하여 “Exemp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코드 

AK1

일반품목군

과세코드 

AK2

수입쿼터 적용

품목군

과세코드 

AK3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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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보 및 Q&A
1. KOTRA 제공 통상규제 정보 소개

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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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전 세계 경제, 산업, 투자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OTRA　해외시장뉴

스 (http://news.kotr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꼭 알아두어

야 할 현지 통상·규제, 인증제도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메인페이지

1. KOTRA 제공 통상규제 정보 소개



Ⅲ 정보 및 Q&A 155

1) 통상·규제 (위치 : [뉴스]-[통상·규제])

해외에서 신규 발효된 각종 수출입규제정보, 반덤핑․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현지 통

상환경 정보와 최신 이슈사항을 제공합니다.

  통상·규제 게시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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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인증정보 (위치 : [비즈니스]-[해외인증정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내국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ㆍ등록ㆍ신고 등 수입요

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인증제도”게시판은 이러한 각 국가별 수입요건을 품목에 따

라 인증ㆍ등록ㆍ신고 등의 대상과 절차, 세부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제도 게시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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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인증제도 정보

<인증정보> <인증획득절차>

<비용,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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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인증컨설팅회사 (위치 : [비즈니스]-[해외인증컨설팅회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인증을 받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

지 컨설팅 회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컨설팅회사 게시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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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A

160

1) HS CODE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하는 것인가요?

HS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물품을 수출할 때, 현지 수입국의 HS code와 관련 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한국무역협회 「TradeNav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가) [세계HS]-[HS정보]-[관세율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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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좌측 메뉴에서 국가(수입국) 선택(예: 중국 2018년도 관세율표, 신발검색)

상단 검색메뉴에서 품명 검색(또는 아는 경우 세번으로 검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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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HS code 클릭

- 예: “신발” 키워드로 검색한 경우

- 예: “6403.20-00” 세번으로 검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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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율확인

- 하단부 MFN 및 협정세율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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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 

가) 홈페이지 상단에서 국가선택, 키워드 또는 세번 검색

단, 키워드는 한글이 아닌 영문(예: 신발 → footwear로 기입)으로 검색

나) 세율/원산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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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HS code 클릭, 세율확인

라) 추가로 협정세율 하단부에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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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이란 무엇인가요?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의 재료로만 수행되어 이루어지는 원산지

결정기준(Rules of Origin) 규정을 의미합니다. 같은 완전생산기준이더라도 해당 당사국

내에서만 생산되어야 할지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도 있

어, 협정간의 해석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구분 협정명

해당 당사국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뉴질랜드

완전생산기준은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포지티브(Positive) 형태로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중 FTA에서는 다음(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동·식물, 광물, 수산물 등으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은 기초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재료의 최초 매입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완

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공산품은 완전생

산기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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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위의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다.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

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

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위의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자.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

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기 위한 것, 또는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그리고

차.  당사국에서 위의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만 획득되거나 생

산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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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상공회의소나 세관과 같이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자율발급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양식 혹은 

필수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결된 FTA 중 싱가포르·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은 기관발급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협정명

중국 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베트남(ASEAN) 산업무역부

태국(ASEAN) 상무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인도네시아(ASEAN) 통상부

우리나라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세관)에서 발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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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증명서는 한국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및 대한상공

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품HS코드 확인

원산지 기준 확인

원산지업종자료준비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사용승인 또는

서명등록

전자인증서 구입 및 

로그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승인

발급 및 출력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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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원산지결정기준별로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다만,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구분 원산지입증 제출서류

공통

-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 원산지소명서 1부 (신청시스템 입력 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 원산지(포괄)확인서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생산자 ≠ 수출자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포괄)확인서

-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세번(HS코드)

변경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

- 제조공정설명서 (원산지소명서의 제조공정이 불충분한 경우)

-  원재료사용리스트 (원재료가 5개 이상인 경우 작성 / 상품명, HS코드, 원산지, 투입

비중(%), 원재료공급자/생산자 정보 포함)

-  원재료투입입증서류 (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원산지 

(포괄)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1종)

부가가치기준

- 원가계산서(BOM)

- 원재료 가격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중 택1종)

-  역내산 및 한국산원재료입증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1종)

조합기준 

(복합기준)

- 각 기준에 따른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

   예) CTH+RVC 35%인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입증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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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무엇인가요?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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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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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Form K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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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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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

공하는 서류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이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이므로 국내 통용만 가능하고 국내에서 매

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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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산품이 아닌 농·축·수산물 및 전통식품은 자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만 정

해진 공법이나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지 않기에 위와 같은 형태로 원산지를 증빙하기 어

렵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확인서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도 원산

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해당 양식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

괄)확인서 고시」 참조).

구
분

서류명 발급근거 서식

농 
산 
물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⑮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서식15

수 
산 
물

⑤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매방법)
서식5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매방법)
서식6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서식7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8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력추적관리)
서식9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0

축 
산 
물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서식11

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2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3

전 
통 
식 
품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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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TA 인증수출자란 무엇이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로고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

증수출자는 인증을 취득한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혜택이 있으며,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인정을 받은 협정과 HS 6단위 품목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됩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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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 

신청)·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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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조사란 무엇인가요?

원산지조사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원산지결정기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세율의 적용, 직

접운송 원칙여부 등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원산지조사방법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란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조사는 수입

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협정별로 원산지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사방법

아세안

-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 요청

-  조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결과 내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국의 조사대상자(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

베트남

인도

중국

- 수출국 세관당국에게 조사 요청

-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수출 세관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

콜롬비아

-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조사 또는,

- 수출국 세관당국에게 조사 요청 또는,

- 수출국 세관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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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조사시 요구되는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다음 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에서

는 공통 준비사항 및 원산지결정기준별 준비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증결과 회신기한>

아세안 : 2월
중   국 : 6월
베트남 : 6월
콜롬비아 : 150일

수출국 세관당국
검증요청

검증결과 회신

수출국 수입국

검증결과 통지
이의제기(30일 이내)

또는 결과인정

이의제기 심사 또는
결과통지

관세청
검증요청 접수

서면조사
결과통지

세관
서면조사통지

자료제출(기한 30일)

(1회연장 : 30일)

현지조사실시

(필요시)
현지조사통지

<수출품 원산지 조사 과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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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사항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업체개요

▪   업체 현황, 소개서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
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 
(해당되는 경우)

•  검증 대상 업체의 명칭,  
위치, 연락처 확인

• 업체 특성 파악

• 조직·인력 현황 확인

• 본사·지사·계열사 파악

   (해당되는 경우)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조직도·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존재  
여부, 각각의 역할

생산능력

▪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 생산 규모(능력) 확인

• 생산 제품의 종류 확인

�실제 생산 여부

�생산시설의 위치, 규모

�생산설비종류, 생산능력

�생산제품종류 및 생산량

원산지
관리 현황

▪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원산지관리 매뉴얼

▪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 자료

   [예시: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ERD), 
약어표]

• 원산지관리 수준 확인

• 원산지관리 주체 확인

• 원산지관리 체계 확인

   (매뉴얼, 시스템 등)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유무

�	원산지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원산지관리 매뉴얼 유무

� 원산지관리 시스템  
유무, 구성 체계

검증대상
물품정보

▪   검증대상물품 소개 자료

   [예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

▪   품목분류(HS) 근거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  검증대상물품의 기능·용도 등 
정보 확인

•  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설명

�품목분류(HS)의 근거

거래관계

▪   거래관계 증빙 자료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P/O),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입신고서]

▪   운송경로 확인서류

   [예시: 선하증권(B/L), AWB]

▪   원산지증명서(C/O)

• 거래 당사자 파악

• 운송 경로 파악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무역거래관계의 설명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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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완전생산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농산물

① 수출자=생산자

▪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

자료

   [예시: 경작지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등]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② 수출자≠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지역

(수출자)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래 증빙 자료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 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사실  

확인

�생산자의 농장으로부

터 수출자의  

집하지까지의 운송증

빙과 거래빙자료  

제출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재료)이 역내산 물품

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 

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축산물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검역증 등]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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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축산물

②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

   [예시: 목장등록자료, 조합원 

확인서류]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목장 현황 확인

•  생산 능력(규모)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

료 요청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 물품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 

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재료)이 역내산 물품

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수산물

▪    원양 생산 증빙자료

   [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 

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

확인서 등]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근해 생산 증빙자료

   [예시: 어업허가증, 출하확인 

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등]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 

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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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
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
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
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
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 
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
할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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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생산단계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 
수불부, ERP시스템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  미소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

   [예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중량이 기재된 BOM, 계산 
내역 등]

•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우 미소기준비율 
산출내역과 그 증빙
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
(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 
(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
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 
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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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 
(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가격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
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 
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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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생산단계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
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금액(단가)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
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 
원장, 판매부대비용전표(운임·
보험료·통관수수료), 표준원가
정책, 실제원가결산자료, ERP 
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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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
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
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
정 준수 여부 확인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
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
서 등)]

•  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식
(Yarn-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산지 확인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
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
서 등)]

•  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식
(Fabric-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재단·봉제(Cut and sew) 
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재단·봉제기준 원산지판정
방식(Cut and sew)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
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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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생산단계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예시: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
고·재고관리대장]

•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가공  
여부 확인

•  공정 수행 지역, 수행자 
(생산자) 확인

•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된  
상품의 규격·수량의 적정성 
확인

�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명 자료 요청

� 공정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업체) 설명
자료 요청

�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성 확인자료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 
증빙, 납품서, 국내제조 
확인서 등]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을  
경우, 실제 생산주체 확인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었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증빙 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
(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
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
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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